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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파이시티 사업 관련 보고

 1. 파이시티 사업 개요

 파이시티 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양재택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 대지면적 : 86,002㎡

○ 건폐율/용적률 : 56.34%/399.68%

(연면적 : 758,606.4㎡)

○ 규 모 : 지하6층/지상35층

- (주시설) 화물터미널, 창고,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몰)

- (부대 및 편익시설) 업무시설, 연구시설,

기숙사, 기타 편익시설

○ 공공기여 : 약 3,000억원(사업무산으로 미이행)

○ 시 행 사 : ㈜파이시티, ㈜파이랜드

○ 용도계획('09.11. 실시계획 인가 기준)

(舊 파이시티)

<위치도>

대규모점포

연구동
업무동

업무동

물류창고

차고지

<조감도>

시설명
주 시 설

시설명
부 대 및 편 익 시 설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274,596.28 51.94 계 254,062.81 48.06

대규모점포 판매시설 187,577.89 업무시설 149,857.74

연구시설 88,222.30
화물터미널 운수시설 34,948.85

기숙사 15,442.86

창 고 창고시설 52,069.54 편익시설 539.81

주차장 108,200㎡ 주차장 121,747.30㎡

총 계 758,606.39㎡



 2. 주요 추진경위

 최초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화물자동차정류장)

○ '82.02 : 양재IC 주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최초 결정(310,260㎡)

- 유통업무설비 입지를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 '84.01 : 양재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최초결정(화물자동차정류장,도매시장,창고,저장소,주유소등)

- 전체 유통업무설비 중 해당부지는 창고, 저장소로 세부시설 결정

○ '85.11 : 대상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창고, 저장소→화물자동차정류장)

○ '86~'03 : 화물자동차정류장 개발 및 운영(한국트럭터미널(주))

- ('03.8) 한국트럭터미널 소유주 ㈜진로종합유통 파산

 파이시티 사업 시작 :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단계

○ '04.1 : ㈜경부종합유통,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매입(이후 파이시티로 상호변경)

○ '04.09.16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서초구→市)

- 세부시설 변경 : 기정)화물자동차정류장 → 변경)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 건축규모(신설)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50%이하, 36층이하(해발 190m이하)

※ 자동차정류장법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변경되면서 화물자동차정류장 명칭이 화물터미널로 변경됨

○ '04.11.26 :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개발 대비계획 시장보고

- (결과) 허용용적률은 진행중인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에따라처리

○ '04.12.15 :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유통업무설비(일반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400%이하, 높이 도로사선제한 적용

※ 용적률400%는「기반시설교통용량을고려한양재동유통업무설비적정개발밀도산정에관한연구('04)」를 바탕으로 결정

○ '05.11.24/12.7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회)

○ '06.05.11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고시

- 세부시설 변경 : 화물자동차정류장 →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 건축규모(신설)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해발190m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적용)



< 참고 :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시장 방침('05.9) >
 3개 화물터미널(한국, 서부, 동부) 기능 재정비 원칙 : 상류(판매시설)허용 검토
/화물터미널 전체부지 대상 시설배치 및 교통계획 수립 등

 파이시티 사업 :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단계

○ '08.07.14 : 건축심의 신청(업무시설 23%)에 따른 협의(市 건축과)

○ '08.07.22 : 화물터미널 건축심의 신청관련 2부시장 회의

- 건축심의 신청된 내용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우선 실시 등

○ '08.08.20 : 업무시설 부대시설 인정여부 도계위 심의(결과 : 인정/20%미만)

○ '08.10.28 : 市 건축위원회 심의 가결(市건축과)

○ '09.11.05/11.1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서초구)/건축허가(서초구)

※ '14.10.22 : 법원 최종 파산선고(←미착공 상태에서 '10.8. 채권단 파산신청)

 3. 당시 쟁점사항

○ (쟁 점) 업무시설의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인정여부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심의('08.7)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부대시설로

명시되지않은 ‘업무시설’을부대시설인 ‘사무소’와유사한시설로볼수있는지여부

○ (조 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08.8) 실시

- (심의근거 :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64조제2항제3호) 유통업무설비에서 설치할 수

있는부대·편익시설과유사한시설로도계위심의를거친경우부대·편익시설로인정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 유통업무설비에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및편익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용기숙사·주유소·유통업무관련연구시설등

2.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결 과) 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인정/비율은 20%미만, 상응하는 공공기여 추가 부담


